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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천 시 공 보
제570호(2)

사천시 고시 제2018-144호

‘17년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계획 승인고시

‘17년 12월 14일자로 선정된 삼천포구항 주변의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관련

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의거하여 수립한 선도

사업「바다마실, 삼천포愛에 빠지다」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, 

같은법20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

시합니다.

2018. 8. 16.

사   천   시   장

1. 고시명 : 도시재생 선도사업 「바다마실, 삼천포愛에 빠지다」활성화계획

 가. 계획의 비전과 목표

     ○ 비 전 : “신구조화(新舊調和) 사천 신활력”

     ○ 목 표 

          - 열린공간 재생

          - 콘텐츠 특화 상권 재생

          - 경관마을 주거재생

          - 마을 경제 공동체 재생

 

고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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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천 시 공 보
제570호(3) 
 나. 계획범위

     ○ 위 치 : 삼천포구항 일대

     ○ 면 적 : 291,829㎡

     ○ 사업기간 : 2018~2022년(5년간)

 다. 사업비 : 총사업비 300억 원(마중물사업 250억 원, 지자체사업 50억 원)

 라. 세부 사업계획

 □ 경상남도 사천시(중심시가지형)

구분 사업명
사업비(억원)

사업기간
총액 국비 지방비 민간

총 합계 1,686 664 1,022 -

마중
물
사업

소 계 250 150 100 - 2018~2022

'블루웨이' 통합경관 조성 27.20 16.32 10.88 - 2018~2022

삼천포전통수산시장 공간개선 16.62 10.02 6.60 - 2019~2021

바다조망테라스‘바라보소’ 14.04 8.42 5.62 - 2019~2021

방파제파도공원 20.47 12.28 8.19 - 2019~2021

어시장길 특성화 9.27 5.56 3.71 - 2019~2020

시장지원 거점 조성 12.14 7.28 4.86 - 2020~2022

복합공간‘지혜의 바다’ 22.62 13.57 9.05 - 2018~2020

청년문화에비뉴
(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) 2.5 1.5 1.0 - 2019~2021

인포메이션 거점 조성 5.23 3.14 2.09 - 2019~2022

문화오름 설치 38.61 23.17 15.44 - 2019~2022

삼천포 커뮤니티 에코주차장 40.68 24.41 16.27 - 2021~2022

복합교류공간 ‘7004’ 조성 8.50 5.10 3.40 - 2018~2019

청널공원 주민거점화 9.22 5.53 3.69 - 2018~2020

도시재생역량기반구축사업 22.9 13.7 9.2 2018~20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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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천 시 공 보
제570호(4)
 

※ 향후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

구분 사업명
사업비(억원)

사업기간
총액 국비 지방비 민간

부처
협력
사업

소 계 1,300.0 514.0 786.0 -

삼천포구항 통방파제 해수유통구
설치

51.0 51.0 - -

케이블카 주변 경관림 조성 93.0 25.0 68.0 -

간판정비사업 2.0 2.0 - -

바다케이블카 조성 600.0 50.0 550.0 -

노산공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68.0 68.0 - -

도서종합개발(특수상황지역)사업 218 174 44.0 -

삼천포 생태하천 복원사업 168.0 84.0 84.0 -

삼천포용궁수산시장 주차장 조성 100.0 60.0 40.0 -

지자
체사
업

소 계 136.0 - 136.0 -

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
계획

7.0 - 7.0 -

도시재생 주차공간 확보 15.0 - 15.0 -

사천바다케이블카 운형대비
도시계획도로 확장

27.0 - 27.0 -

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지원 20.0 - 20.0 -

바다케이블카 연계 관광상품
개발

15.0 - 15.0 -

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 및
디자인 개발

2.0 - 2.0 -

전문가 등 수당, 현장지원센터
운영비

10 10

자체
사업비
50억

청년문화에비뉴(도시재생어울림
플랫폼) -청년문화에비뉴조성,
설계 및 감리비

25.50 25.50

‘파랑마을’정비사업 14.50 14.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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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천 시 공 보
제570호(5) 
2. 도시재생 선도사업「바다마실, 삼천포愛에 빠지다」열람안내

    ○ 열람기간 : 2018.8.16. ~ 2018.9.16.(공고일로부터 30일간)

    ○ 열람자소 : 사천시청 도시과

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천시 도시과(055-831-3180)로 문의하여 

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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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천 시 공 보
제570호(6) 
사천시 고시 제 2018 – 145 호

공유수면 점용 ․ 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

『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

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․ 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8. 8. 16.

사   천   시   장

 1. 점용․사용 승인번호(승인일자) : 제2018-3호 (2018. 7. 23.)

 2. 점용․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

  ❍ 성 명 : 사천시장(우주항공과장)

  ❍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
 3. 점용․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
  ❍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(기존현황도로 편입을 위한 도로공사)

 4. 점용․사용(공사)의 장소

  ❍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584번지선 공유수면

 5. 점용․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

  ❍ 신고번호 : 제2018-6호 

  ❍ 공사기간 : 2014. 4. ~ 2018. 12. 

 6. 점용․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: 2018. 8. 9.

 7. 점용․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

  ❍ 점용․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

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

행하여야 합니다.

  ❍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 

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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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고시 제 2018 – 146 호

공유수면 점용 ․ 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

『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

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․ 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8. 8. 16.

사   천   시   장

 1. 점용․사용 승인번호(승인일자) : 제2016-7호 (2016. 11. 16.)

 2. 점용․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

  ❍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
  ❍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
 3. 점용․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
  ❍ 선진~신촌간 연안정비사업[호안(피복석) 설치]

 4. 점용․사용(공사)의 장소

  ❍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지선

 5. 점용․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

  ❍ 신고번호 : 제2018-7호 

  ❍ 공사기간 : 2018. 8. 20. ~ 2020. 12. 31. 

 6. 점용․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: 2018. 8. 13.

 7. 점용․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

  ❍ 점용․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

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 시

행하여야 합니다.

  ❍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 

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.


